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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법 령

민원사무처리에 한 법률 시행령□

제 조 민원조 원회의 설치 운37 ( · ) 행정 제 조24①

제 항제 에 라 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심3 4 ·

조정하 하여 민원조정 원 를 하여야 한다 다만· . ,

그 에 사한 능 수행하는 가 어 는 경 에는

그러하 아니한다.

하 아니한 민원 처리주무 정1.

미해결 민원 복 민원 다수 민원에 한 해2. ,

또는 책

제 조에 른 신청3. 18

처리주무 또는 제 조에 른 실무종합심 에 결정4. 36

민원에 한 규적 타당 여

처리주무 또는 제 조에 른 실무종합심 에 결정5. 36

민원 또는 제 적합 타당 검토 개정 또는·

제 개 필 여

제 조제 항에 른 민원 심6. 36 6

그 에 민원 종합적 검토 조정 하여 그7. ·

하는 사항

②제 항제 규정에 하고 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1 5

사항 민원조정 원 심 를 생략할 수 다.

1. 그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어 행정 판단 여 가 없는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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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하여 민원사무 처리 건 체적 규정 어 어2.

해 여 가 없는 경

3. 미 민원조정 원 심 를 거쳐 거 민원 동 한 사

다시 접수 경

제 항에 른 민원조정 원 는 그 행정 주1③

하고 처리주무 과 계 률전문가,

감사담당 하는 것 원 한다 다만 실무종합심. ,

에 계 과 를 거쳐 거 하는 것 결정 민원 심 ·

조정하는 경 에는 그 계 공무원 원 할 수

다.

④행정 필 하다고 정하는 경 에는 제 항 률3

전문가 에 민원 전문가를 민원조정 원 원

할 수 다.

민원조정 원 원 민원조정 원 적⑤

하여 필 하다고 정 는 경 에는 해 계 참고 또는 감정·

등 견 청취할 수 다.

⑥민원조정 원 원 민원조정 원 를 개 하는 에는 민원

참 할 수 정 등 사전에 통 하여야 한다.

경 민원 원하거나 할 수 없는 특 한 사정 는 경

에는 견 술하게 할 수 다.

서울특별시민원조 원회조례□

제 조 기능2 ( ) 원 는 다 사항 한다 개정.( 1995.06.10)①

1. 정당한 민원사항에 한 처리 안 제시 또는 시정 건 개정( 1995.06.10)

2. 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한 민원 득 개정( 1995.06.10)

제 조제 항 각 사항 개정3. 29 1 ( 2001.01.0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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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제 항 규정에 하고 제 조제 항 각 사항 타 에1 29 2

하여 해당 원 에 처리하게 어 는 민원 원 심 를

생략할 수 다 개정. ( 2001.01.05)

제 조 구성3 ( )① 원 특 시 행정 시 다 개정(1) .( 2001.1.5)

② 원 조계 학계 언 계 종 계 노동계 경제계 여 계, , , , , , ,

타민원사항에 야에 한 식견과 경험 풍 하고 망

는 또는 특 시 에 천 한다 개정.( 2001.1.5)

원 민원 가 제 한 민원사항 심 함에 어③

특정 원 하여 주 를 희망한 에는 제 항 규정에2

한 원 에 그 특정 원 할 수 다 개정.( 2001.1.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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